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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제한된 영역에

서 논의되는주변적 주제가아니다. 2003년을전

후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수치상의 빈곤율 상

승만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 자영업과 영세기업의 파산, 저임금의

비정규직증가, 노인단독가구의증가, 가정해체와

한부모 가구의 급증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편재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0 0 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

구학적으로 제한된 범주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

와는 달리‘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

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부조제도이다. 즉, 선정기준에 있어 기존의

범주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대상의 보편성

(g e n e r a l i t y)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급여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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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2003년에본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평가센터에서실시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실태파악을위한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선정과 급여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 살펴보는데초점을 두었다. 먼저,

선정측면에서첫째, 중도탈락가구중 많은가구가실질적으로빈곤에서탈출했다기보다는일시적으로나아졌거나생

활상태의변화와 무관한요인으로인해 기초보장의급여를받지못하게 되는경우가 많음을시사한다. 둘째, 신청탈락

자를 포함한비수급빈곤가구및 중도탈락가구를포함한차상위가구와수급가구간의소득역전현상이발생할수 있음

을 부인할수 없다. 셋째, 신청탈락가구중 많은가구들은실질적으로빈곤함에도불구하고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것

으로 나타났다. 급여와관련해서 첫째, 최저생계비의수준이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생활수준과비교한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있다는점에서상대적박탈감은오히려심화될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경우도법적으로규정되어있는최저

생활수준을보장받고있지 못한경우가 많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가구규모가적을수록급여를

포함한총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가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선정측면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와소득인정액기준의조정에개선의우선순위가두어져야할 것으로보인다. 급여측면에서는무엇보다도최저생

계비 계측의 합리성이 제고되어야하며, 소득인정액방식을보완하거나대체하는급여계산방식에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분급여혹은개별급여를확대함으로써수급자와비수급자간의소득역전현상을보완

하고, 탈빈곤을촉진할뿐만아니라, 차상위계층에대한소득보장을강화하는방안또한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여 유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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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가존재하

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가구는 수

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

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① 부양의무자가없는 경

우, ② 부양의무자가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

우,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

준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표1 참조)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

모, 아들, 딸, 손자등) 및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으로규정하고있다2).

또한, 구체적인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

준은아래<표 2>와같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기준의

현황과문제점

먼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 0 0 5년 1월 현재 약

1 4 3만명(7 5 8,2 7 3가구)으로 1 9 9 9년 생활보호제

도 하에서 보다 약 5 0만명 증가하였다. 수급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 직후인 2 0 0 1년

1 4 2만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다가 2 0 0 5년 다

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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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급

여의 적절성(a d e q u a c y)을 제도의 원칙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정의 보편성과 급여의 적

절성 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증하는‘신빈

곤’에 대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적절한대응

의 기재가 될 수 있는가에대한의구심이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편으로는 근로보전

소득세제, 긴급구호제도, 기초연금과같이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전체

적으로 대체하는 제도의 도입 논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

양의무자 기준 개선, 급여체계의개편과 같이 제

도 내적인 수정·보완을 통한 제도 개선의 논의

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

으로 빈곤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더 나아가 궁

극적으로 탈빈곤에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제도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 실태에 대

한 엄밀한분석에기초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 이글은2003년에본원의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센터에서 실시한『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실태파악을 위한 조사』1) 결과

를 바탕으로선정과급여측면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초

점을두고자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의현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기준

2003년도부터는소득인정액방식의 도입에따

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존의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

준, 부양의무자기준의 2개 기준으로통합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때, 소득평가액은실제소

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하여 구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

초공제액과부채를차감한후 이것에소득환산율

을 적용하여구한다.

1) 본 조사는 2003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다. 표본추출방법은전국을 단위로 군집표집과 계통추

출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1,800가구를 추출하였다. 표본가구는 수급가구(근로능력가구, 근로무능력가구), 신청탈락가구,

중도탈락가구로 구분하여, 수급가구약 1,300가구(근로능력가구 600가구, 근로무능력가구700가구), 신청탈락자약 200

가구, 자연(중도)탈락자약 3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재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주: 1) 수급권자△는부양비 지원을 전제로산정하는 것임.

표 1.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유무

부양의무자있음

⇨
⇨ ⇨

⇨

⇨

⇨

⇨

⇨

⇨

⇨

부양의무자없음

부양능력유무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없음

부양이행여부

부양이행

부양불능, 기피등

수급자여부

수급권자×

수급권자○

수급권자△1)

수급권자○

수급권자○

2) 2004년부터 개정된 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

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2003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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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노인가구의 경우 국

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3 1.7%로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 수급가구 수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 가구의 경우도 전체 수급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수급가구의 수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표 4 참조) .

요컨대, 선정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가구의

진입이 두드러졌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비율은

감소되거나거의변화가없지만실질적인수급가

구의수는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여전히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가 되지 못하는 이른바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인구가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8%로 200만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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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로 수급가구를 구분하여 보면, 인구

학적 조건을 폐지한 결과 일반가구로 분류되는

가구가전체수급가구의3 3.2%로 1/3을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생활보호제도 하에서 4 1.7%로

주: A는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는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자료: 1998~1999년: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각 연도.
자료: 2001~2003년: 보건복지부,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4.6.
자료: 2005년 1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 이 기준은 전형적인 부양의무자가구(1촌 직계혈족)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와의 관계와 부양의

무자(가구) 특성에따라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4)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함.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부양의무자의 경우

수급권자와의 관계에 따라 상이한 부양비(扶養費)가 부과된다. 수급권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 수급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40%의 부양비가 부과되며, 수급권자

와 2촌 이하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 30%,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

혼·사별한 딸, 사망한아들의 배우자 가구인 경우 15%의 부양비가 부과된다. 

표 2. 부양능력판정기준3)

부양능력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4)

부양능력있음

•부양의무자가구소득≤ B × 120% 그리고, 

•부양의무자가구재산의소득환산액≤ (A + B) ×42%

•B ×120% < 부양의무자가구소득< (A + B) ×120% 

•부양의무자가구재산의소득환산액≤ (A + B) ×42%

•부양의무자가구소득≥ (A + B) ×120% 또는,

•부양의무자가구재산의소득환산액≥ (A + B) ×42%

소득및 재산기준

표3.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가구및 수급자현황

(단위: 가구, 명)

생활보호제도

1998

1999

435,226

427,978

978,608

932,978

193,669

203,628

295,939

309,440

241,557

224,350

610,929

554,301

71,740

69,237

계

가구 인원

거택보호

가구 인원

자활보호 시설보호

인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2001

2002

2003

2005.1

698,075

691,018

717,861

758,273

1,419,995

1,351,185

1,374,405

1,433,601

698,075

691,018

717,861

758,273

1,345,526

1,275,625

1,292,690

1,347,045

74,469

75,560

81,715

86,556

계

가구 인원

일반수급자

가구 인원

시설수급자

인원

가구 인원

자료: 1999년: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현황』, 각 연도.
자료: 2005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4. 가구유형별수급현황

구 분

1999.1.

2005.1.

거택

자활

계

203,628

224,350

427,978

(100% )

758,273

(100% )

38,525

28,676

67,201

(15.7% )

124,970

(16.5% )

35,545

39,751

75,296

(17.6% )

－

103,994

74,664

178,658

(41.7% )

240,203

(31.7% )

－

－

－

89,555

(11.8% )

11,634

3,530

15,164

(3.5% )

14,497

(1.9% )

－

－

－

251,432

(33.2% )

13,920

77,729

91,649

(21.4% )

37,616

( 5.0% )

계 장애인 폐질자 노인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일반 기타

그림1. 2000년저소득가구의구성(음영으로처리된부분이차상위계층)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2000년.

잠재적빈곤층

전 인구의약 4.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인구의약 3.2%

기초보장비수급빈곤층

전인구의약 4.8%

소득

최저생계비의120%

최저생계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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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수급탈락이

재산에 의해서보다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부양의무자의존재에의해발생하는비율이높다

는 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는것이다.

즉, <표 6>에서 보는바와같이, 특히신청탈락

가구 중 절반 이상(55.3%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하였으며, 중도탈락가구 중에서도

17.1%가 소득과 재산이 아닌부양의무자기준으

로 인해 급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실질적인 이유

가 그 가구의생활유지능력이나생활실태(빈곤유

무)보다는 사적 이전의 가능성 유무(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의해 판정될

가능성이많다는점에서빈곤의사각지대를방치

한다는비판을면하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한편,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도탈락가

구의경우생활수준이수급시기에비해낮아졌다

(19.1% )는 응답보다 변화가 없거나(24.2%), 더

나빠졌다(56.6% )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

타났다. 그 결과 중도탈락가구 중 78.2%가 기초

보장 수급자로 재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

다. 또한, <표 8>에서 보는바와같이, 신청탈락가

구 중 65.1%가 수급자가 되어야 할 만큼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을 받지 않

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응답한 가구는

3.6%에 지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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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

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고려한‘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자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이른바‘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고있기때문

이다.

이러한결과는아래<표 5>와 <표 6>에서 확인

된다. 즉, 중도탈락가구 중 52.9%, 신청탈락가구

중 68.7%가 소득이 절대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탈락가구 중 4 4.4%와 신청탈락가구 중

62.7%는 실질적인정책적 기준으로활용되는소

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

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에서 탈

락했거나, 수급가구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

표5.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는가구의비율(일반수급가구5))

(단위: 가구, %)

소득＜최저생계비

소득≥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계

－

－

992

141

1,133

－

－

87.5

12.5

100.0

155

138

130

163

293

52.9

47.1

44.4

55.6

100.0

114

52

104

62

166

68.7

31.3

62.7

37.3

100.0

수급가구

가구수 비율

중도탈락가구

가구수 비율

신청탈락가구

가구수 비율

5) 수급가구의경우 일반수급가구만을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조건부수급가구의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수급가구로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규모를

과다 추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표 6. 신청탈락가구의탈락사유

(단위: 가구, %)

탈락사유

소득기준초과

재산기준초과

자동차보유

살고있는집 때문

부양의무자기준때문

기타

계

152

56

19

－

50

16

293

51.9

19.1

6.5

－

17.1

5.4

100.0

16

27

9

4

73

3

132

12.1

20.5

6.8

3.0

55.3

2.3

100.0

중도탈락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신청탈락가구

표7. 중도탈락가구의수급시기의생활수준과현 생활수준의비교

(단위: 가구, %)

생활수준

아주좋아졌음

조금좋아졌음

변화가없음

조금나빠졌음

아주나빠졌음

계

5

51

71

95

71

293

1.7

17.4

24.2

32.4

24.2

100.0

가구수 비 율

표 8. 신청탈락가구의현재의생활상태

(단위: 가구, %)

수급자가되어야할 만큼생활이어려움

약간의지원(의료교육등)만받으면될 정도임

지원받지않고도근근이생활할정도임

전혀지원이필요치않을정도임

계

108

52

5

1

166

65.1

31.3

3.0

0.6

100.0

가구수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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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현금급여기준액을제시하고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현황과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적절성은 최저

생계비의수준이적정한가와수급자의소득과급

여의총합이최저생계비이상으로보장되고있는

가라는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최저생계비수준의적절성은가치관에따라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다만, 다른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는 5

년에 한번 실계측되고 그 사이의 비계측연도에

대해서는물가와생활의질을반영하여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비계측연도에물가상승

분 정도만을 반영한 결과 해마다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근로자가구의 중

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1999년 실계

측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 44.0%

에서 2003년 37.3%로 줄어들었다. 중위가계지출

및 중위소비지출대비최저생계비비율도마찬가

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가구의

생활수준이일반국민의생활수준에비해해마다

낮아지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수급가구가법적으로 보장받고있는

최저생계비이상의생활을보장받고있는지를통

해 급여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

급가구의총소득(공적이전소득포함)과현금급여

기준을 비교한 결과6)는 아래 <표 11>과 같다. 전

체 수급가구중 급여를받은후 총소득이현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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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첫째, 중도탈락가구중 많은 가

구가실질적으로빈곤에서탈출했다기보다는일

시적으로 나아졌거나 생활상태의 변화와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기초보장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가구는 수급‘탈피’가구라기보다는 중도

‘탈락’가구로 표현될 수 있다. 둘째, 신청탈락자

를 포함한 비수급 빈곤가구 및 중도탈락가구를

포함한차상위가구와수급가구간의소득역전현

상이발생할 수 있음을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의

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현물지출이높은 가구

일수록이러한소득역전현상이발생할가능성은

더욱높을수 있다. 따라서, 중도탈락가구를포함

한 차상위가구들에대해부분급여혹은개별급여

를 더욱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청탈락가구중 많은 가구들은 실

질적으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가구중 부

양의무자로부터일부생활비를조달받고있는가

구의비율은 47%로절반에도못 미칠뿐만아니

라, 생활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도 그 액수가 10

만원이하인 가구가 45%, 10~20만원이하인 가

구가 26%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정에서탈락한

가구 중 대다수는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 양쪽

모두로부터소외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현황과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들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

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제공된다. 생

활보호제도에서 없었던 주거급여가 추가되었고,

자활급여가제공되는방식이매우다양하고중요

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수급자에대한 이러한 급여는 현금급여와 현

물급여로구분할수 있는데현금급여는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일부는 현물)이며, 이외의 모든 급

여는 현물급여로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2). 또한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제를 원칙으로 한다. 아래 <표 9>에서는 2003년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 1,456,738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1,033원씩 증가(7인 가구 : 1,282,511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3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Ⅰ), 2003.

표 9. 2003년도최저생계비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

구 분

최저생계비( A )

타 지원액( B )

현금급여기준( C = A - B )

355,774

42,550

313,224

589,219

70,470

518,749

810,431

96,927

713,504

1,019,411

121,922

897,489

1,159,070

138,625

1,020,445

1,307,904

156,426

1,151,478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주: 1) 중위값(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은도시가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주주: 2) ( )안은최저생계비의비율임.
자료: 김미곤(2004) .

표 10. 중위소득, 지출대비최저생계비비율

(단위: 원,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901,357

928,398

956,250

989,719

1,019,411

2,047,444

2,212,900

2,404,550

2,547,000

2,735,950

(44.0% )

(42.0% )

(39.8% )

(38.9% )

(37.3% )

1,510,125

1,691,596

1,859,500

1,944,150

2,144,525

(59.7% )

(54.9% )

(51.4% )

(50.9% )

(47.5% )

1,321,347

1,493,446

1,634,250

1,715,290

1,878,027

(68.2% )

(62.2% )

(58.5% )

(57.7% )

(54.3%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인가구, 근로자가구)

중위가계지출

(4인가구, 전가구)

중위소비지출

(4인가구, 전가구)

6) 가구 총소득은 가구의 지난 1년간(2002.9~2003.8) 월평균 소득(공적이전 포함)으로 정의되었다. 이 때 최저생계비 대

신 현금기준선을 비교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수급가구의경우 현금급여와 더불어 각종 현물급여(대표적으로의료급여)

가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실재로는 (가구의 근로소득+현금급여+현물급여)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가구의근로소득+현금급여)의합은 현금급여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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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59.3%, 중소도시의 경우 51.7%, 그리고 농

어촌의 경우 43.7%의 가구가 급여 수급후 총소

득이 현금기준선 이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지

역별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

다. 다음으로, 가구원수별가구총소득과현금급여

기준액을 살펴보면, 대체로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총소득이 현금급여 기준액보다 높게 나타나

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가구원수별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는 5인가구의 64.4%가 현금급여 기준액에 비해

가구총소득이높게나타나는 반면, 1인가구의경

우 48.3%만이 현금급여 기준액이 가구총소득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높아이들의근로소득이총소득의증가

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취업형태별가구총소득과현금급

여 기준액을 비교해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취업자가미취업자나실업자에비해가구총

소득이 현금급여 기준액 이상인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상시고용과 무급가

족종사자의 83.3%가 현금급여 기준액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임시고용(82.9%), 일용직(68.8% )의 순이었

다. 이에비해, 실업자의경우 44.9%만이,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43.2%만이 가구의 총소

득이 현금급여 기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같이, 같은수급자라 하더라도정규적인

일자리를 가진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못

한 경우보다총소득이높게나타났다.

요컨대, 수급가구의 절반 정도는 급여를 합한

총소득이현금급여기준선에미치지못하는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무직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그러한 비율이 높았다. 반

면, 수급가구의나머지 절반 정도는 총소득이 현

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일하는 가구주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급여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른한편 근로능력가구의 소득파악

문제와비수급빈곤가구와의형평성문제를제기

하는결과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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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준보다 높은 가구는 52.3%이며, 이보다 낮

은 가구는 47.7%였다. 이와같이수급후 총소득

이 현금급여 기준선 이하인 가구가 다수 발생하

는 이유7)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급여지급공식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현재의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현금급여기준액에서가구의소득인

정액을 제한금액이다. 이때, 소득인정액은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따라서실재로현금화하여소득화 될 수 없는재

산이 있는 경우도 일부 소득화되어 급여에서 그

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후의 총소득

도 현금급여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다

수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소득을 평

가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과도하게 추정소

득을 책정하여 급여를 차감한 결과 총소득이 현

금급여기준선보다낮아질수 있다8).

7) 조사상의 한계로, 총소득의 과소보고로 인하여 실제로는 총소득이 현금급여 기준선보다 높지만 조사에서는 낮게 보고

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공급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수급가구 중 15.8%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수급가구의총소득과현금급여기준과의비교

(단위: %, 가구)

특 성

전 체

지역별

가구

규모별

취업

형태별

19.21* * *

16.60* * *

0.96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가구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 용 직

자 영 업

무급가족종사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자활사업및 공공근로

비 해 당

59.3

51.7

43.7

48.3

48.7

52.6

58.8

70.6

64.4

83.3

82.9

68.8

58.3

83.3

44.9

43.2

65.3

59.1

40.7

48.3

56.3

51.7

51.3

47.4

41.2

29.4

35.6

16.7

17.1

31.2

41.7

16.7

55.1

56.8

34.7

4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2.3(684) 47.7(623) 100.0(1308)

가구소득≥

현금급여기준액

가구소득＜

현금급여기준액
합 계 F값

표 12. 수급가구의수급유형별소득만족도

(단위: %, 가구)

전체수급가구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86.1

85.6

89.8

88.3

86.0

83.3

13.9

14.4

10.2

11.7

14.0

16.7

100

100

100

100

100

100

1,302

1,128

174

454

525

323

만족하지않는다 만족한다 전체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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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과급여의 적절성 면에서 획기적인전환이

이루어진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

히 빈곤의 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제도내적인

개선이이루어져야할 부분이적지않다.

선정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와 소

득인정액기준의조정에개선의우선순위가두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2004년 법개정을 통해 범위가 일부 완화되었으

나, 여전히‘생계를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정탈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의 범위

기준보다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이다. 따라서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해서는 현재 수급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최저

생계비 합의 120%로 설정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

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환산율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최소주거비용(전

세가)을공제하고나머지주거비용이나경작농지

에 대해서도 환산율을 적용하는 부분 등도 조정

이 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급여 측면에서는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 계측

의 합리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5년

에 한번 실계측하던 최저생계비를 2004년부터는

3년에 한번실계측하는 것으로 법개정되었다. 이

러한 조치는 비계측 연도에 주로 물가만 반영함

으로써 실질가치가 하락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

개선안이라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의 마켓바스켓방식의절대빈곤선 계측방식은 연

구자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정치적·정책적 논의과정에서 일부 왜

곡의 소지도 없지 않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기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선 계측방식 등의 대안

적 계측방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에게최저생계비수준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액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현재소득인

정액방식은소득화되기어려운재산까지도소득

으로 환산하거나, 농지와 같이 소득을 발생시키

면서동시에재산으로도계산하는등의불합리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방식을 보완하

거나대체하는급여계산방식에대한검토가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분급여혹은

개별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의 소득역전현상을 보완하고, 탈빈곤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

화하는방안또한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평성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꼭받아야 하는 사람

은 급여를 보장받는 대신, 받을 자격이 없는 사

람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각지

대 개선과 아울러 소득파악체계와 모니터링체계

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역시 제도개선

의 중요한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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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급가구의 자가소득과 정부지원액

을 합한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수

급가구의 85.6%가“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

하였고 조건부 수급가구는 이보다 더 높은

89.8%가“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은

83.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조건부

수급가구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가소득

과 정부지원금을합친자신의소득수준에만족하

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참조). 소

득 불만족의 원인을 급여내용별로 살펴보면, 생

계비 부족이 6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

거비(1 5.5%), 학비부족(9.7%), 의료비 부족

(9.3% )의 순이었다. 또한, 추가적인 필요소득에

대해서는, 대도시가26.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25만원, 농어촌은 21.5만원의 순이었다.

이는 대도시의 생활비 지출이 가장 높은데 비해

중소도시기준의단일한급여액을지급하고있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13 참

조). 물론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부조

의 성격상 수급자의 주관적 평가에 기대어 급여

수준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는다소무리가있지

만, 지역간 차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시사점을얻을수 있을것으로보인다.

요컨대, 급여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첫째, 최저

생계비의수준이일반국민의평균적인생활수준

과 비교한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서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둘

째, 수급자의경우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

저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가구

규모가적을수록급여를포함한총소득이최저생

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4. 나가며

공공부조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

복지제도이면서, 동시에 빈민에 대한 국가의 일

방적이전이며근로동기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

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제도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차적 안전망(사회보험, 보편적 수당 등)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적부양과

가족간지지망이급격히약화되어온나라에서공

공부조제도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강

조될수밖에없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모든국민의최

저생활 보장’을 내세우면서 성립된 이래 선정의

표 13. 소득에만족하지않은응답자의추가로필요한소득규모

(단위: 만원)

필요소득 26.6 25.0 21.5 24.7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가구


